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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  분   상  경  비 액 구성비 세세항연계

일반회계

 산 규 모(A)
100%

최소경상필수경비(B)

①인건비 경상경비 ․인건비와 경직성경비 액 
경상 산

(100)

②보조   양여 사업
․국고, 시․도비보조 과 양여   지

방비부담액

보조사업

(210)

③ 채무상환  이자 ․지방채․채무부담행 상환  이자 액
채무상환

(300)

④ 비비 등 법정의무경비

․법령․조례 등에 의한 의무 부담경비(교

육재정지원, 조정교부 , 재정보 , 재

난재해 련 경비 등) 등 비비등 액

비비등

(400)

⑤계속사업비 ․자체사업  계속사업
자체사업

(220)

실질  투자가용재원(C)

(C = A - B)

․매년 일반회계 산  경상 이고 필수

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

를 제외한 나머지가 체 으로 자치단

체가 신규재정투자수요에 응할 수 있

는 재정여력이라 단함

구    분 항  목 검 토 의 견

가용재원(A)
․자체사업비

․ 비비 ․자체사업비와 비비를 가용재원

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세출총액(B) ․일반회계세출결산액

가용재원율(%) ․가용재원/세출총액×100

〈표 21〉 재정분석지표상의 가용재원의 내역

〈표 22〉 실질  투자가용재원 분석 틀

책을 수립하게 된다. 이 경우 추계의 방법

과 정확성에 따라 세입추계  경상지출 

경비 약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용

재원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.

둘째,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

용재원 산출을 들 수 있다. 이는 세입합계

(자체재원, 의존재원)에서 세출합계(경상비, 

의존재원사업, 채무상환, 비비 등)를 차

 지방재정 수요의 산정특 집


